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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 촌 진 흥 청
시 정 요 구

제 목 2015년 농촌○○○○마을 시범사업 2개소 용도외 집행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평창군

내 용

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

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적 생

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“2015년 농촌○○○○마을 육성 시범사업”을 추진하고 사

업비를 정산하였다.

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법률」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

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

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

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평창군○○○○센터에서는 2015년 농촌○○○○마을 육성 시범사

업 2개소(○○리 마을/대표 ○○○, ○○리 마을/대표 ○○○) 사업비 각각 50백

만원을 추진하면서, 사업비 집행카드를 이용하여 사업목적에 맞지않게 ○○리

마을에는 주류를 3회에 걸쳐 188,800원을 구입하였으며, ○○리 마을에서는 주류

및 담배구입을 1회 60,600원을 구입하여, 총 249,4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

으나, 사업비 반환을 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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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

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산 249,400원을 반환하시고, 관계 공무원 등

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
